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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!] ④[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!] ④

산별노조 발도 못붙인다!산별노조 발도 못붙인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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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 개악 저지! 총파업!]

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!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!

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!

③ 쟁의행위 사전 통보! 찬반투표 엄격하게!

④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활동 금지!

민주노조, 산별노조 파괴법!

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은 

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, 아예 사업장에 발도 못붙

이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더 나아가 주요 임

원, 간부를 해고하거나 집단해고 하는 방식으로 노조

를 아예 없앨 수도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. 한정애 

의원은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을 신속히 비준하기 

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지만, 실상은 민주노조와 산별노조를 아예 말살하는 내용이다. 

산별노조 간부들 사업장 출입 불가! 해고자는 임원, 대의원 불가능!

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악안은 ‘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’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한다. 그리고 재직

자만이 지회 임원, 대의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. 금속노조 위원장, 지부장이 지회에 방문하려면 사측의 허락을 얻

어야 한다.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 내 출입이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. 노조나 지부 간부들이 지회 선전전에도 함꼐 

할 수 없게 만든다. 만약에 지회장이 해고된다면, 지회장은 재직자가 아니라 임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. 부

당해고 판결이 날 때까지 2~3년 이상 걸리는 걸 생각하면, 이미 임기가 끝나버린다. 산별노조의 활동을 애초에 규제

하겠다는 것이다. 

이제 자본은 마음만 먹으면 금속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, 사업장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

원, 대의원은 일단 해고하면 된다. 금속노조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, 해고된 지회 임원, 대의원은 법적으

로 자격을 잃게 된다. 한발 더 나가서 노조가 생기면 전부 집단해고부터 하는 비정규직이나 콜텍지회 같은 경우는 노

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. 집단해고되면 아무도 임원, 대의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. 노조가 존립할 수조차 

없는 것이다.

총파업 투쟁으로 노조법 개악 반드시 막는다!

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악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. 그만큼 이번 노

조법 개악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. 산별노조의 근간을 뒤흔들고, 노조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번 개악안은 우리 금

속노조를 정조준하고 있다. 정권과 자본이 우리 금속노조를 겨냥하고 있다면, 투쟁을 피할 수 없다. 나부터, 우리 지

회부터 결의하고 총파업에 나서야 전국 18만의 금속노조 전체의 총파업이 되고,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사된다. 나부터 

결의해서 반드시 노조법 개악 저지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나가자!


